
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23] <개정 2022. 12. 9.>

공역의 구분(제221조제1항 관련)

1.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

구 분 내 용

관 제

공 역

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

B등급 공역

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, 모

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

공역

C등급 공역
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, 시계비행을 하

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

D등급 공역

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, 계기비행

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

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

E등급 공역
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

고,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

비관제공역
F등급 공역

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

가 제공되고,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

공역

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

2.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

구 분 내 용

관제공역

관 제 권

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

구역 내의 B,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

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

역

관 제 구

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(항공로 및 접근관

제구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, B, C, D 및

E등급 공역에서시계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

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

비행장

교통구역

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

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

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

비관제공역
조 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

정 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

통제공역

비행금지구역 안전, 국방상,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

비행제한구역
항공사격·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

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



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

초경량비행장치

비행제한구역

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

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

주의공역

훈 련구역
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

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

군작전구역
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

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

위 험구역
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

상되는 공역

경 계구역
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

되는 공역

초 경량비 행장치

비 행구역

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

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


